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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재류관리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류 

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류자격 

취소수속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입관법 별표 제 1 의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유학’ 등)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당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서 3 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재류 

자격의 취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확대나 감염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면서 해당 

재류자격에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서 3 개월 이상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재적하고 있던 일하는 곳의 영업부진(또는 영업자숙)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2) 재적하고 있던 일하는 곳을 퇴직한 후 인터넷 등으로 재취직처를 

찾는 활동을 하였거나, 재취직할 수 있을 전망이 있지만 회사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3) 재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휴교가 된 경우(진학처의 교육기관이 

휴교가 된 경우도 포함한다. ) 

(4) 재적하고 있던 교육기관이 폐교한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5) 신형 코로나 감염증을 포함한 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 장기화되어 

교육기관을 휴학하고 있는 경우 


